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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출년월일 :'96. 4.

 제  출  자 : 달서구청장
(  보건 )소장

1 . 개정이유

0  저소득주민  자녀  장학금  지급대상  확대꽈  자격을  완화하고  장학기긍 조성방법의

 다원화로  기금을 , 확대하여  저소득  주민에  대한  실질적인  지익으로 , 자쓸 자립기

 반을  조성코자  관계  규정을  개정코자 함

 대  구광◎ ◎  달◎구저  소득주민자녀  장학금◎  급조◎중개 정  조◎( )안

의안
96-19

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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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골자

0  장학금  지급대상을  현재 "  중 · "  고등학생 에서 "  중 ·  고등학생  및 "  대학생 으로 수혜

 범위 (  확대 안 1 )제 조

0  장학생의  자격을  현재  중 ·  고등학생  재적학년  정원의 50%  이내를 7 %  ㉠ 이내로 완화

, 하고  대학생에  대한 (  자격 성적평균 80  점이상인 ) 자 (  신설 안 4 2 )제 조제 호

0  장학생의  선발  및  지급시기를  조정하여  장학기금의  효율적인 (  관리 안 6 1제 조제 할

1  제 호  및 7 )제 조

·  장학생  선발 .  매◎  학기  개시 1  개뜰전 』 매년

·  장학금  지급시기 :  매학기  개시후 2  개월이내 -  상 ·  하반기 2연 회

(  특별한  사유가  있을  시 1 )연 회

0  장학기금  조성  방법의 (  다원화 일반회계 , 지원금 BC  달서 카드 , 수익금 7,1독 가좌

 지정찬조금 )  등 로  기금을  확대하여  장학사업의  활성화 (  도모 안 제9조」

3. ( ) 개정조례 안 : 따로붙임

4.  신 ·  구조문대비표 : 따로붙임

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 다음과  같이 . 개정한다

1  제 조중 "  중 ·  고등학교 "  학생에게 를 "  중 ·  고둥학생  및 "  대학생에게 로 .한◎

2  제 조를  다음과  같이 . 한다

2 (  제 조 장학금의 ) 지급대상  이  조례에  의하여  장학금을  지급받을  수  있는  자의 가격은

 다음  각호와 . 같다 , 다만 , 국가  지방자치단체등  다른 Ei 기관으로부  장학금을 딴◎

 있는  자는 . 제외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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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 생활보호대상자  자녀중  학업성적이  우수하고  품행이  단정한  중 ·  고둥학생  및 대찰

(  생 전문대학생을 . 포함한다  이하 )같다

2.  기타  저소득층의  자녀로서  학업성적이  우수하고  품행이  단정한  중 ·  고등학생 및

대학생

4 2  제 조제 호를  다음과  같이 . 한다

2.  일반장학생은 (  저소득층 생활보호법상  보호대상자와  이와  유사한  자중  동장이 인정

 하는  생활이  곤란한 )  자 주민의  자녀로서  중  고등학교  및  대학  재학생으로  중 ·

 고등찰생츤  입◎  또는  전학기  성겉인  재적학년  정끈의 79"4  리내인  자초 , 하고 대

 학생은  성적  평균 80 (  점이상 입학생은  입학성적이 20% )  이내 인 자

5  제 조를  다음과  같이 . 한다

 ①장학생의  정원  및  지급액은  매년  적림된  장학기금의  이자  수입금  범위안에서 구청

 장이 . 정한다

 ⑦장학생에게  지급하는  장학금은  당해학년의 ( , ◎입금 입학금 )  느업료등 의 범위안에

 서 . 지급한다

6 1 1  제 조제 항제 호를  다음과  같이 한다

1.  동장은 4  제 조에  해당하는  자  중에서  장학금을  지급함이  적당하다고  인정되는 자를

 매년  구청장에게 . 추천한다

7  제 조를  다음과  같이 한다

7 (  제 조 장학금의 ) 지급시기  장학금은  장학생으로  선발된  때로부터  당해학년동안 지급하

 되  상 ·  하반기로  나누어  연 2  회  학부모  또는  장학생케게 . 지급한다 , 다만  특별한 사

 유가  있을  때에는  연액을  일시에  지급할  수 . 있다

8 1  제 조제 항을  다음과  같이 . 한다

 ①장학생으로  선발된  자가  다음  각호의 1  에  해당한  때에는  잔학금의  지급을 정지한

. 다  이  경우 4  제 호  및 5  제 호에  해당할  때에는  구  조정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야 . 한다

9 1  제 조제 항을  다음과  같이 . 한다

 ①장학기금은  다음  각호의  재원으로 . 조성한다

1.  일반회계 지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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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 BC  달서 카드 수익금

3.  장학금  지원을  위한  독지가의  지정찬조금둥  기타 수입

 칙부①

( ) 시행일  이  조례는  공고한  날부터 . 시행한다

 ② (  다른  조례의 ) 개정 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  다음판  같이 개정한파

3  께 조쿤 25  레 호  및 26  제 호를 26  제 호  및 ?7  페 호로  하고  돌조례 ?f  기 초릎 :--f·  ㄷ 긱 7:◎

. 신설한다

25. 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자급조례에  의한  저소득주민  자녀 장학금

 운영관리에  관한 사항

1 ( ) 현께 조 목적

 이  조례는  대구광역시 달

 서구관내에  거주하는  저소득주민의 자

 녀로서  학업성적이  우수하고 품행이

 단정한  중 ·  고등학교  학생에게 지급

 하는  저소득  주민  자녀 (장학금 이하

" "  장학금 이라 )  한다 의  지급에 관하여

 필요글  사항을  규정함을  목적으로 한

. 다

2 (  제 조 장학금의 ) 지급대상  ①이 조례

 에  의하여  장학금을 xl  급받을  수 있

 는  자의  자격은  다음  각호와 같다

 제 1  조 (  목적 )

 중 ·  고등학생  및 대학생애게

2 (  제 조 장학금의 지급대상」  이 조례에

 의하여  장학금을  지급받을  수 있는

 자의  자격은  다음  각호와 . 같다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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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·  구조문대  비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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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생활보호대상자

 자녀중 학업성적

 이  우수하고  품힝이  단정한  중 ·

 고등착교 학생

, 만 , 국가  지방자치단체등  다른 기판

 으로부터  장학금을  받고  있는 자는

. 제치한다

1,  생활보호대상자 1,)  녀중 학업성적

 이  우수하고  품힐이  단정한  증 ·

 끄등학생  및 j '를착생전뜬글한샌을

. 포함한다  이하 )같다

2.  기타  저소득층의  자녀로서 학업성

 적이  우수하고  품행이 단정할

 중 ·  고등학생  및 대학생

2.  기타  저소득층의  자녀로서 학업성

 적이  우수하고  품행이 단정한

 중 ·  고등학교 학생

, ②다만 , 국가 rl  방자치단체등 다른

 기관  단체나  개인으로부터 장학광을

 받고  있는  자는 711 ·.외글디

4  게 조ㄴ장학생의 ) 자격 (  생 )략

1. (  생 )략

B.  칠반  장학생븐 (저소득층 생활보호

 법상  보호대상자촤 ,의료부조자

 이와  유사한 a)  증  동장이 인정하

 는  생활이  곤란한 ) 자  주민의 자

 녀로서  입학  또는  전학기 재학중

 의  성적이  재적학년  정원이 100분

 의 50  이내에  해당하는 자

3. (  생 )략

4 i  제 조장학생의 ) 자격 (  현행과 )같음

1. (  현행과 )같음

2.  일반  장학생은 j저소득층생활보호

 법상  보호대상자꽈  이파 유사한

 자중  동장이  인정하는  생촬이 곤

 란한 )  자 주민의  자녀로서  중 고

 등학교  및  대학재학생으로  중 고

 등학생은  입학  또는  전학기 성적

 이  재적학년  정원의 70f·1 '이개인

 자로 , 하고  대학생은  성적 평균

80 (  점이상 입착생은  입학성적이 20

%  이내 )  인 자

3. (  현행과 )같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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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(  제 조 장학생의  정원  및 )지급액

 ①장학생의  정원  및  지급액은 매년

 예산의  범위내에서  구청장이 . 정한다

 ②장학금은  공납금  전액으로 . 한다

, 다만  예산의  사정에  따라 곧납금의

 일부◎흘  피급할  수 .힌극

6 (  제 조 장힉생의 ) 선발  ① (  생 )략

1  동장은 4  제 조의  해당한  자 중에서

 장학금을  지급함이  적당하다고 인

 정되는  자를  매년  학기  개시 1개

 월전에  구청장에게 . 한다

2 (  생 )략

7 (  제 조 장학금의 ) 지급시기  장학금은 장

 학생으로  선발된  때로부터 당해학년동

 안  지급하되  학기별로  매학기 개시후

2  개월이내  학부모  또는 장학생에게

. 지급한다

5 (  제 조 장학생의  정원  및 )지급액

 ①장학생의  정원  및  지급액은 매년

 적립된  장학기금의  이자  수입금 범뤼

 안에서  구청장이 . 정한다

 ⑦장학금은  장학생으로  선발된 f'1당

 학◎끈 ' 4 , 갑꿀글 실학금  수업로  듣 ·누

 범위안에  서 . 지급한다

5 (  제 조 장학금의 ) 지급대상  ① (현행과

)같음

1.  동장은 4  제 조의  해당하는  자 쿵에

 서  장학금을  지급함이 적당하파고

 인정되는  자를  매년 ()11구칭강 게

. 추천한다

2. (  현행과 )같음

7 (  제 조 장학금의 ) 지급시기  장학금은 장

 학생으로  선발된  때로부터  당채 학년

 동안  지급하되  상  하반기로 나누어

2  연 회  학부모  또는  장학생에게 지급

. 한다 , 다만  특별한  사유가  있을 때

 에는  연액을  일시에  지급할  수 .fr.◎

8 (  제 조 지급의 ) 정지  ◎  장학생으로 걸

 발된  자가  다음  각호의 1  에 허당한

 때에는  장학금의  지급을 71 . 정 한다

 이  경우 4  제 호  및 5  제 호에  해당찰 때

8 (.  제 조 지급의 ) 정지  ①장학생으로 선

 발된  자가  다음  각호의 1  에 해당한

 때에는  구  조정위원회의  심의를 거쳐

 장학금의  지급을 . 정지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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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에는

 구  조정위원회의  심의를 거쳐야

.한틱

1. ~ 5. (  생 )략

~ ②  ③ (  생 )략

9 (  제 조 장학기금의  조성  및 )관리

 ◎  장찬기귿의  조성은  독표액이 도◎

 될  때까지  일반회계지원금으로 확보한

=츠

1. ~ 5. (  현행과 )같◎

 ② ~  ③ (  현행과 '1같음

9 (  제 조 장학기금의  조성  및 ) 관리  ◎ 장

 학기금은  다음  극므에  해팡하는 재익

 으로 . 조성한다

1.  일반회계 지원금

2. BC  달서 카드 수익금

3.  장학광  지원을  위한  독지가의 지

 정찬조금등  기타 수입

 ⑦ ~  ④ (  현행과 )같음 ◎ ~  ◎ (  낑 )략


